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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5가구�중�1가구가�반려동물을�기르는�‘반려동물�1000만�시대’가�도래했고,�현재는�등록된�

반려동물이�100만�마리가�넘으면서�국가차원에서�반려동물�사육가구는�물론�동물�자체에�대해�정책

적으로�접근해야할�필요성이�생겼다.�이에�대해�정책적으로�동물보호�이슈를�강화하고�정책결정�과정

으로�이끌기�위해서는�국회의�공동발의�기능이�핵심이�된다.�하지만�동물보호�관련�법안�발의에�대한�

논의는�아직�전무한�상태이며,�국내�동물보호�관련�연구는�동물보호법제�또는�동물의�법적�지위에�제한

되어�있다.�따라서�본�연구는�동물보호�관련�발의법안을�토대로,�발의의원들�간의�사회연결망�분석을�

진행하여�실천적�논의로서�동물보호�관련�입법�네트워크를�설명하고자�하였다.�

동물복지와�동물권�이론을�바탕으로,�동물보호�관련�입법안의�정책적�의미를�찾고�정책중개자와�정

책혁신가에�대한�이론적�논의를�통해�공동발의�행위와�핵심�행위자의�중요성을�밝혔다.�그리고�선행연

구의�최근�분석�경향에�따라,�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입법�네트워크의�핵심행위자를�추출하였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더�나아가�중심성�값과�중개역할�값을�통해�정책중개자와�정책혁신가를�구분하

여�탐색하고자�하였으며,�상관관계�분석을�추가적으로�진행하였다.�

동물보호의�이론적�검토와�관련�선행연구를�바탕으로�선정된�동물보호�관련�입법안을�17대와�18대�

국회로�나누어�분석한�결과,�발견점은�다음과�같다.�첫째�17대에서는�같은�정당내에서의�네트워크로�

법안�발의가�주로�추진되었고,�18대는�정당�간�네트워크가�활발해졌으며�17대에�비해�규모가�더�확대

되었다.�둘째,�동물보호�관련�법안발의에�있어서�중심적인�행위자와�중개역할을�하는�주요행위자들�대

부분이�17대,�18대�모두�야당�의원이었다.�셋째,�정책중개자는�소수의�여당�의원이�주요한�역할을�하

고�있었다.�넷째,�정책혁신가로�밝혀진�의원�모두�초선의원이었다.�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본�연구는�

동물보호정책�분야에서�새로운�접근의�연구로서,�연구주제의�다양화과�다각화를�시도했고�보다�더�실

천적�차원에서의�동물보호라는�주제를�논의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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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새로운 정책의 채택과 정책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정책학자들은 주요한 동인으로, 정책과

정에서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가 주요한 역할을 함을 제시하고 있다(Mintrom 

& Norman 2009, 서인석외 2010, 김인자, 박형준 2016, 2017). 특히 담당부서와 조직이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의 경우 정책을 이슈화하고 법률이나 정책으로 입안하는데 정책

혁신가의 역할이 유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Mintrom 1997, 2000). Lindblom(1968)의 

점증주의부터 Kingdon(1984, 1995)의 다중흐름모형, March와 Olson의 제도주의(1989), 

Baumgartner와 Jones(1993)의 정책커뮤니티의 단속평형모형, Sabatier(1988)의 옹호연합

모형, 정책혁신과 확산모형(Minstrom 1997)까지 정책변동의 주요 모형과 분석틀에서 정

책혁신가의 역할을 주요 설명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정책 혁신가와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는 각 분석모형마다 명확한 구분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시키기 위해 대중에게 주창(advocate)하고 관련 집단과의 소

통을 통해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이끈다는 점이다(서인석, 조일형 2014). 즉 두 개념을 통

해 파악해야할 핵심은 관계적 특성과 속성인 것이다(Capano and Galanti 2015). 정책변화

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공식적 정책과정에서의 정책혁신가 또는 정책중개자로 의회의원

이 제시되고 있다(Mintrom 1997).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입법발의가 95%에 달하는 현실

을 감안하면1), 새로운 정책에 대응하여 의견을 모으고 지지를 구하고 법안을 통해 정책을 

의제화하는 많은 공식적인 시도가 국회에서 개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국회

의원이 새로운 분야에서는 정책신가 또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영역의 경우 관련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와 

정책하위그룹(policy subgroup)에 속하는 의원들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책들의 복잡성으로 인해 명확한 정책의 하위영역이 구분

되지 않는 새로운 정책분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정책의 영역 및 경계 그리고 커뮤니티

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소관부처 역시 명확하지 않는 영역의 경우 ‘어떠한 특성의 의원들

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누구와 연계･협력하고, 어떠한 관계적 특성을 가지는지’, 즉 새

로운 정책영역에서 정책혁신가로 활동하는 의원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동물보호･복지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등록된 반려동물 100만 마리’2)가 넘으

1) 19대 법률안 의원입법발의는 12670건 정부발의는 868건이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6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동물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동물이 107.1만 

마리로 ‘반려동물 100만 마리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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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새롭

게 이슈화 된 정책 분야이다. 반려동물의 학대방지에서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 

캣맘･캣대디를 자처하는 시민과 이를 막고자 하는 일반시민간의 갈등까지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분야로서,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규칙으로서의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 정책의 설계 및 개발을 통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3) 하지만 해당분야에 대한 

정부의 담당 부서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의약처, 환경부와 지자

체 등 많은 기관들이 연관되어있고, 정책문제의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다부처간의 협업 및 

연계가 핵심이지만 아직 명확한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동물보호･복지라는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 의제화는 13대 국회에서 최초의 ｢동물보호법

｣4) 논의와 제정을 시작한 후 수차례의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지금까

지 17대에서 첫 번째 전부개정, 18대에서 두 번째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20대 국회

는 개원 100일 만에 10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전 국회에 비해 높은 정책

의제화 경향을 보여주었다.5) 또한 19대 대선과정에서 각 후보자들 모두 동물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정책혁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

기견 입양을 통해 2017년 7월 26일 세계최초 유기견 출신 ‘퍼스트 독(First Dog)’을 탄생시

키면서 국내 동물보호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법안을 연구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관련 선행 연구에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법제도적 수준의 논의가 대부분이다

(박정기 2010, 박찬운 2010).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언하는 연구 자체도 동물

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나 동물보호에 대한 국내외 동향 등의 논의로 법･철학 또는 수의

학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동물보호･복지 분야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도의 증가 및 국민인식 향상

에 따른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는 동물보호 관련 제도변화에 대한 정치･행정적 차원의 

논의 그리고 객관적 입법 자료를 토대로 입법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

3)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동물 보호 관련 법규제 및 처벌 강화에 대해 조사
대상 94.2%가 기존 정책 수준 강화에 찬성하였고 관련 신규 정책 추진에 대한 요구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 1991년 2월 1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동물보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여 같은 해 5월 31일에 최초의｢동물보호법｣이 제
정되었다. 해당 안은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국내 동물 보호 현실이 해외로부터 주목받으면서 한국의 개식용문화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동물보호 문제가 외교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5) 18대와 19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100일 동안 1건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되지 않았던 것과 상반되는 현상이다(데일리벳,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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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실제 정책형성과정이 이루어지는 국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동물보호가 추진

되고 있는지, 정책혁신가와 같은 핵심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정치행정학 관점에서 동물보호 관련 법률안을 객관적 자료로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회가 동물보호 관련 입법에서 어떠한 구조를 띄고 있으며, 정책혁신가로서 누

가 법안발의의 중심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누가 어떠한 활동과 역할로 정책중개

자로서 동물보호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를 이끌어 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한  법학적･철학적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되었던 동물보호 연구 분야를 정책학의 분야

로 가져와서 입법과정에서 핵심 정책행위자 연합을  실증적으로 탐색해보고 입법과정에서 

개념적 모호성에 있던 정책혁신가와 중개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동물복지와 동물권 

동물보호에 대해 논의된 기존 이론들은 세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되는데, 동물복지

(Animal welfare), 생태학(ecological), 기본권(basic rights)이다(Will Kymlicka and Sue 

Donaldson 2011). 이 중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생태학적 접근6) 외에 동물보호 및 복

지에 대한 주된 논의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기본권으로 구분된다(김상배 2007;박정기 

2010;김수진 2006;함태성 2015;윤익준 2016;전수영 2016). 먼저 동물복지는 동물권에 비

해 보다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데7) 세계 각국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동물복

지법(Animal Welfare Act)8)을 두고 있으며, 국제기구 유엔(United Nations;UN), 유럽연

6) 동물을 하나의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
강한 생태계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냥 또는 농장 같은 불가피한 동물착취는 수용하는 입장이다(Will Kymlicka 
2011).

7) 전수영(2016)은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당사자 능력 문제와 같은 법리적 쟁점을 가지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동물권의 입
장이 법적영역에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동물복지론이 동물보호와 관련해 주류 입장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8) 미국 ｢동물복지법｣(1970), 영국 ｢동물복지법｣(2006), 스위스 ｢동물복지법｣(1978) 스웨덴 ｢동물복지법｣(1988) 뉴질랜드 ｢
동물복지법｣(1999), 호주 ｢동물복지법｣(2002) 등은 모두 ‘Animal Welfare Act’라는 법명으로 동물복지를 시행하고 있으
며, 그 외 국가에서는 독일에서는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1972), 프랑스 ｢동물법(droit de l’animal)｣(1976), 덴마
크 ｢동물보호법｣(2005), 일본은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1973) 등으로 대부분
의 국가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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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Europe Union;EU), 세계동물보건기구(OEI) 등에서도 동물복지 관련 협약 및 규칙9)들

을 세우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실천윤리학자인 Peter Singer(1975)의 『동물 해방론

(Animal Liberation)』에서 시작된 논의로, 동물복지는 동물은 인간과 같이 쾌고감수 능력

(limit of sentience)10)을 지닌 존재로서 불필요한 차별과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관점이다. Peter Singer(1975)는 인간과 동물의 구분으로 인해 발

생하는 일방적인 착취 행위는 인종차별과 같은 종차별주의(Speciesism)에 해당되며, 인간

과 동물 관계에 ‘이익의 동등한 고려의 원칙(The Principle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이익을 고려하듯 동물의 이

익도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의 이익이 정당하

게 희생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Marc D. Hauser et al. 2006, 192). 

반면, 동물의 기본권 접근법은 동물복지론과 달리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보는 급진적

인 입장이다.11) 철학교수인 Tom Regan(1983)에 의해 개발･발전된 동물권은 동물은 내재

적인 가치를 지닌 삶의 주체이며,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그 누구에게도 착취당하

지 않을 불가침 권리(inviolability right)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동물복지론자와

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기본권 접근법의 핵심인 불가침 권리는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위치

에 대한 근거가 되며12), 이에 따라 만약 불가피하게 우열을 가려할 선택의 상황이 주어질 

경우, 삶의 주체인 인간과 동물 중 주어진 상황적 조건하에서 만족을 느끼는 수와 다양성 

정도가 높은 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Regan 2004). 이처럼 기본권적 원리에 충실

한 접근법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 있으며 최근 프랑

스와 같은 국가에서도 동물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설립하며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

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동물권 정치론(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은 동물권 이론이 확장된 것으로 이론적･정치적으로 동물들의 권

9) UN에서는 현재 세계동물복지선언의 채택 과정에 있으며, 해당 회원국들은 2014년 새로운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EU에
서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국제표경규제조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통해 동물보호 또는 복지에 관한 조
약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OIE는 직접 제정한 동물위생규약과 수생동물 위생규약을 동물복지의 영역까지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회원국들이 동물복지 관련 기준으로 OIE의 권고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10) 쾌고감수능력(快苦感受能力)이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동물의 법적 보호에 대한 근
거논리로 활용되며, 선행연구들에서는 쾌고감수 능력이 뛰어날수록 강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함태성 2015).

11) 전통적인 동물권리론은 인간과 동물 관계에 그 어떤 이용과 착취도 인정하지 않는 폐지로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목광수 2013)

12) 동물복지론에서 말하는 이익관심과 쾌고감수 능력은 본래 인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어오는 인간적 능력
인데, 동물도 인간과 유사하게 그것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은 인간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상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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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어떻게 인정되고 보장될 수 있는지를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설명해준다. Will 

Kymlicka(2011)에 의해 등장한 동물권 정치론은 기존 동물권 이론에서 지니는 한계를 지

적하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성이라 강조한다. 인간은 동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개입하고 활용함으로써 오랜 시간동안 이미 동물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 의존적으로 길들여진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들 외에 야생동

물들과도 불가피하게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물들 또한 그들의 약육강식

의 사회나 생존법칙과 같은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에 개입하고 있는 

인간은 동물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책무와 관계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Will 

Kymlicka(2011)은 동물 학대 금지, 도살 금지와 같은 소극적 의무만을 다뤘던 기존 논의에

서 더 나아가 동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 건설 및 건축, 인간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동물의 

구조 등의 내용의 적극적인 의무를 지워야 함을 주장한다.13) 이러한 인간-동물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동물의 권리 보장에 따른 의무는, 동물의 시민권 부여의 논의로 확장된다. 특

히 인간사회로 이끌려온 길들여진 동물들은 인간사회 내에서 이주민 또는 원주민 등과 같

은 소수집단의 문화가 존중되듯 다문화주의 차원에서 그들의 사회와 문화도 존중해줘야 하

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론들의 차용을 통해14), 동물권을 시민

권 차원에서 재해석한 동물권 정치이론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한다. 동물권의 본질은 

인간과의 관계로부터 발현되고, 그 관계성에 의해 발생하는 인간의 책임과 의무들은 관계

정도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으나(Smuts 1999), 인간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물에 대한 근

본적 이해는 인간이야 말로 동물을 대신해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며 복지

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2. 정책 중개자와 정책 혁신가

정책중개자와 정책 혁신가는 정책과정이론에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데에 중요한 요인으

로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각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고 논의하기에는 아직 불분

명한 개념으로 남아있다(Bratt 2013). 그러나 각 개념들이 서로 다른 정책과정이론의 틀을 

13) 지속적인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동물권 이론이 형이상학적 수준에 정채하기 때문에,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실천윤리학적 논의보다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중심적인 정치적 논의에 더 치중하고 있다.

14) 시민권 이론(citizenship theory)을 토대로 해석된 동물권에서 주로 활용되는 타 이론으로는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와 더불어 장애이론(disability theory)이다. 정신적 장애와 언어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도 시민권
이 부여되어 있고, 그들의 권리를 대신하는 입장 또는 기관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논의로 전개
된다. 



동물보호 정책과정에서 정책혁신가와 정책중개자 탐색적 연구   63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두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정책중개자(Policy Broker)는 Sabatier and Jenkins-Smith(1993)이 설계한 정책옹호연

합모형(ACF)에서 옹호연합간을 중재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옹호연합들은 정책과정

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집단들인데, 여기서 중개자들은 정책변동까지 이끌기 위해 이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시키며, 절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Sabatier and 

Jenkins-Smith 1993, Parsons 2003). 이러한 갈등 중재 및 상호조정에 대해 주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개자들은 제 3의 존재로 분류되어 있지만, 고위관료부터 입법의원 

및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중개자가 될 수 있기에 중개자는 제 3자임과 동시

에 특정 정책에 대한 옹호자도 될 수 있다(Sabatier 1993, Parsons 2003; Bratt 2013; 장지

호 2003; 김순양 2006; 최은영 외 2008; 최윤희 외 2015). 그리고 이들은 정책목표 달성보

다는 정책옹호연합들이 모두 수용할만한 절충안을 구성하는 것에 강력한 행위자이기도 하

다(Sabatier and Zafonte 2004).

반면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uer)는 정책변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다는 점에

서 그 특징이 구분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Mintrom 2009). 정책혁신가는 정책 혁신

(innovation)과 같은 상당한 수준의 정책 변동을 향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추진하는 사람(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Mintrom 1997; 2009). 이러한 정책변

동을 위한 핵심 활동가로서 정책혁신가는 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책흐름모형(MSF)를 개발한 Kingdon(2002)과 이를 다중흐름모형으로 발전시킨 

Zahariadis(2007; 2014) 그리고 사회적 형성이론(SCF)을 제시한 Ingram, Schneider, & 

DeLeon(2007)이 있다. 먼저 Kingdon(2002)은 미래에 자신이 기대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이득에 따른 지위향상을 위해 기꺼이 시간, 에너지, 명성, 돈과 같은 자원들을 투자하는 지

지자라고 표현한다. Zahariadis(2014)는 다중흐름모형(MSF)을 통해 정책혁신가를 정의하

고 있는데, 그들은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간의 결합을 시도하는 개인들 또

는 공동체들이고, 무조건 전문가일 필요가 없으며 다양한 수준의 존재들이 될 수 있다고 설

명한다(주지예외 2017). Ingram, Schneider, and DeLeon(2007)에 따르면, 도덕적 혁신가

라고도 표현되는 정책혁신가는 불안정한 사회 문제를 반영하여 법적 개혁을 선도하는 데에 

유능한 기관이다.

이론적 정의들을 비교종합해보면, 정책중개자와 정책혁신가 모두 소통적

(communicative) 기술을 활용하지만, 중개자는 관계기반의 협상과 연계 활동이 주요 활동

이며, 혁신가는 인지기반의 협력과 관계구축을 위주로 한다(Christopoulos and  In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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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Capano and Galanti 2015). 특히 정책혁신가는 변동에 대한 의지와 혁신 정도에 있

어서 정책중개자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다차원에서 능숙한 기술을 보유해야함을 알 수 

있다. Mintrom(2009)은 사회적 상황과 흐름에 예민하며, 관련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서 이슈를 선점하는 능력을 혁신가적 자질(entrepreneurship) 중 하나로 설명하였다. 실제 

다중흐름모형에서 등장하는 정책혁신가는 정책의 창이 열린 순간 즉각적으로 결합을 위한 

기회를 장악해야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결합에 능숙해야한다

(Kingdon 1984; 1995; Zahariadis, 2014). 이 외에도 문제정의 능력15), 개인적 또는 전문

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체 구축능력16) 그리고 제안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담은 

구체적 청사진을 통해 위험회피형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Mintrom 

1997; 2009).  

3. 선행연구 검토

1) 동물보호정책 연구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동물보호정책은 ｢동물보호법｣을 중

심으로 법제도적 차원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 동물보호라는 이슈의 특성상 법제적 분석

이 대다수 진행되어 왔으며17), 대부분 해외국가들의 제도적 비교를 통해서 또는 국제적 흐

름을 바탕으로 국내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흐름은 크게 동물보호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 

동물보호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들은 ｢동물보호법｣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동물보호법의 역사가 오래된 해외국가와의 비교분석이 이뤄졌다. 주된 연구결과는 ｢동

물보호법｣의 일반법 및 상위법으로서의 격상인데, 관련 법제와 충동하지 않고 기본법으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법제들과 관련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어야함을 제언하고 

있다(김수진 2004; 전수영 2016). 이와 관련해 지적되는 문제점은 관련 법제들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련 법제들로는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 ｢야생생물보

15) Zahariadis(2007)은 문제의 재정의를 정책혁신가의 중요한 역할로 강조하였다.
16) Meijerink and Huitema(2010)는 대부분의 정책혁신가들은 서로 다른 능력과 기술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를 통해서 협력적 혁신가 자질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7) 제도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윤리학 분야의 논의 그리고 현행법상 ‘동물’의 

지위와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법학 분야의 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동물보호정책 관련 연구는 법철학적 
수준의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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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 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

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문

화재 보호법｣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국내 연구자들은 여러 기준들을 세워 법제를 분류화 하

였다. 초기 연구에는 동물이 개개의 생명체로 이해되는가 또는 생태계 범위에서 이해되는가

에 따라 관련 법제를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윤수진 2006). 개개의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보호하는 법은 ｢동물보호법｣ 하나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관련 법은 생태계보전차원 

또는 환경보호 차원에서의 동물보호 법제에 해당된다(윤수진 2008). 이후 연구에서 사용하

고 있는 보편적인 분류 방식은, 동물을 객체화 시켜 인간과 동물 관계에서 인간의 소유권 점

유 여부에 따라 동물보호 관련 법제를 비 야생동물과 야생동물로 구분하는 것이다(함태성 

2015; 전수영 2016). 이와 유사하게, 인간의 시선에서 동물보호법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

화하고 있는 기준은 동물보호, 동물이용, 동물관리이다(윤익준 2016; 전수영 2016). ‘보호’는 

동물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것이고, ‘이용’은 동물이익에 제한을 가하는 개념이며 ‘관리’는 동

물의 이익이 아닌 산업과 공중보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전수영 2016). 한편, 윤익준(2016)

은 동물보호는 동물 생명권 보호 차원의 ‘동물복지’와 환경보호와 같은 ‘보전’으로 개념이 구

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선행연구들이 진행한 분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관련 법제들의 분류 작업은 결국 동물보호법이 기본법상의 위치에 

놓여야 함을 보여준다. 동물보호 관련 이슈에 관해서 항상 문제시 되고 있는 법적 실효성문

제는 연관된 법들의 적용에 있어서 동물보호법이 그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했기 때문

에, 다수 선행연구에서 세부 조항들의 구체화 및 체계화를 통해 상위법으로서의 개정 방향

분류 기준 및 범주 동물보호 관련 법제

기준1.
소유권 여부

비야생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

야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생물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문화재보호법

기준2.
동물의 이익 

제한 
정도

동물 보호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물 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축산법

동물 관리
가축전염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함태성(2015), 윤익준(2016), 전수영(2016)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 1> 국내 현행 동물보호 관련 법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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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기본법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는, 동물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현행 민법의 내용과 함께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 현

행 민법 제 759조에 따라,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학대행위에 대

한 형사제재와 같은 사례에서 민법과 동물보호법 간에 부정합이 발생한다(윤익준 2016). 

이와 관련해, 윤수진(2006)은 동물보호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다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언지해주고 있다. 동

물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동물도 인간처럼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물건과 다

르다는 것을 의미한다.18)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 근본적인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동물

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현행 민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박찬운 2010;박정기 

2010;윤철홍 2011;정문석 2013;오승규 2015;윤익준 2016). 독일은 민법상 인간-동물-재

산이라는 3분법 체계을 구축하였고, 프랑스는 형법과 민법에서 동물과 물건을 엄격히 구분

하면서 적극적인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스위스, 오스트리

아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분명히 제시하며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국가들에서는 1990년대부터 동물에 대한 법적지위에 대한 논의로 법 개정이 

진행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최근에서

야 관련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동물보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격

상과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제도적 변화는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이라는 주장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동물보호관련 법

제들을 동물의 지위에 따라 <표 2>에서와 같이 다시 분류해볼 수 있다. 각 기준들은 앞에서 

논의된 동물복지론과 동물권 이론과 같이 이론적 바탕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보호의 대

상’의 경우 국내외 주류 흐름인 동물복지론과 같은 관점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

을 최대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기준이다. ‘권리의 대상’은 동물권에서 설

명하고 있듯이 동물은 불가침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보다 더 동물을 독립적인 개체로서 보

는 기준이다. ‘보전의 대상’은 생태계라는 광범위한 측면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생태학적 접

18) 쾌고감수능력은 도덕적 지위를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정문석 2013). 따라서 이 능력을 가진 존재는 법
적보호대상으로서 그 능력 수준에 따라 보호 강도가 달라진다(함태성 2015). 예를 들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등과 같
은 제도가 피해대상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제도는 동물 자체를 중심
으로 구성된 것이다(김수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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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과 같은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대상’은 인간의 식량으로서 동물을 객체화 시켜, 

산업 발전과 함께 경제적 차원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진 물건으로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

한 기준이라 볼 수 있다.  

기준 법제

보호의 대상
(동물복지론)

(현행)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권리의 대상
(기본권적 접근)

(동물이 법적 지위가 향상된 경우) 동물보호법

보전의 대상
(생태학적 접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의 대상

(경제적 접근) 
축산법, 가축전염예방법

*각 기준별로 관련 이론적 배경을 괄호로 표시함

<표 2> 동물의 지위에 따른 동물보호 관련 법제 분류

2) 정책중개자와 정책혁신가에 대한 연구

정책중개자와 정책혁신가는 정책변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정책분야에

서 해당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거나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오지 못하면서 여전히 모호

한 개념적 영역으로 남아있다(Sabatier 2009; Bratt 2013).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최근 

국내외에서 정책중개자와 정책혁신가들의 역할분석을 중심으로 누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는 많은 연구들이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간

과하고 있다는 지적(Weible et al. 2009)에 따라, 중개자 행위 및 역할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처음 시도한 Ingold and Varone(2012)는 스위스의 기후변화정책사례들을 통해 중개자는 

연합체들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물질적인 자기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갈등을 예방

하기 위한 특정한 규율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Bratt(2013) 또한 캐나다 원자력 정책영역의 연합체들을 대상으로 중개자들이 구체적인 상

황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행동을 달리 취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정책혁신

가에 대한 연구는 최근 정책중개자의 개념이 중첩되는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Christopoulos와 Ingold(2014)는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중개자와 혁신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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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내는 지수를 찾아내고, 이를 연구방법으로 적용해 스위스 기후변화 사례에서 정책 혁

신가와 정책 중개자 중 어떤 행위자가 정책변동 성공률이 높은지 보여주었다(Ingold and 

Christopoulos 2015). 이와 다른 방향으로, Capano and Galanti(2015)는 정책중개자와 혁

신가를 안정과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활동가들로서 기능적 관점(functional perspective) 

차원의 동일선상에서 해석하고자하였다.

국내에서도 해외연구경향에 따라 정책중개자 또는 정책혁신가에 대한 정의 및 역할에 대

한 분석이 활발하다. 특히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국내 적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19)들을 

바탕으로, 정책중개자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한국적 맥락에서의 정책중개자를 규명하

기 위해 현실 정책에 적용가능한 유형화 분석을 하였다. 주로 정책중개자의 범위 안에 정책 

혁신가를 포함시켜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구체화 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은영･지현

정(2008), 박용성･최정우(2011), 김영종(2014)의 연구가 있다. <표 3>에 정리되어 있듯이 

각 연구들에서는 각기 다른 기준을 통해 4가지 유형의 정책중개자를 구분하였다. 분류 기

준들을 보면, 개인적 능력에 따른 요인과 상황적 요인들이 있는데, 최은영･지현정(2008)이 

말하는 갈등정도는 상황적 맥락을 말하며, 박용성･최정우(2011)는 정당성을 정치인과 대

중들이 신뢰하는 수준으로 보았다.

유형화 연구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누가 정책중개자 또는 정책혁신가인지’20)에 대해 양

19) 한국의 국가중심 조합주의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정책상황에 미국의 다원주의에서 발전한 이론을 적용시키기는 과정에
서, 기본 가정들 및 전제들이 파괴되고 이에 따라 이론의 각 구성 요소들인 신념체계, 정책학습, 정책중개자 등의 해석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순양, 2006; 박용성･정해동, 2010; 박용성･김대규, 2010; 정세희･정진경, 2012, 
유정호･김민길･조민효 2017). 즉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론을 활용하더라도, 국가마다 서로다른 정치사회적 맥락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지적들이다(Leifeld 2013).

20) 정책중개자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정책옹호연합 모형은 단순히 존재여부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
아 왔다(Ingold&Varone 2012). 그리고 Crow(2010)는 정책과정에서 누가 변화를 이끌었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기준 유형

적극성과 갈등정도
(최은영･지현정 2008)

비난회피자(적극성下,갈등上), 정책중개자(적극성中,갈등中) 
옹호자(적극성中,갈등中), 정책혁신가(적극성上,갈등下)

전문성과 정당성
(박용성･최정우 2011)

1유형(전문성强,정당성强), 2유형(전문성弱,정당성强)
3유형(전문성强,정당성弱), 4유형(전문성弱,정당성弱)

전문성과 정치사회적 지위
(김영종 2014)

적극적 조정자(전문성上,지위上), 소극적 조정자(전문성上,지위下) 
적극적 지원자(전문성下,지위上), 소극적 지원자(전문성下,지위下)

자료: 최은영･지현정(2008), 박용성･최정우(2011), 김영종(2014)을 바탕으로 구성

<표 3> 국내 선행연구에 따른 정책중개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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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질적 차원의 분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정책사례들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중개자 위치에 주로 누가 있었는지를 밝히면서 한국사회의 중개자

를 탐색하는 연구(김인자, 박형준 2011, 전진석 2014; 서인석외 2010)와 기존의 연구방법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메타분석(서인석･조일형 2014)과 사회연결망분석(유정호･김민길･
조민효 2017) 등을 활용한 연구 등이 있다. 선행연구 검토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정책중개

자는 정책결정관계자, 시민, NGO, 전문가, 협의체로 구분되며, 정책중개자정부기관과 같

은 정책결정관계자2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서인석･조일형 2014). 

한편, 분석되는 정책사례에 따라 정책중개자 역할의 유의미한 차이에 대해 보여주는 연

구도 존재한다. 강은숙(2002)은 정책중개자의 범위가 정책문제의 특성 따라 결정된다고 보

았고 김영종(2014)은 정책이슈의 성격, 정책 논의단계에 따라 중개자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정책 논의단계는 행정기관 중심의 논의인지, 국회 법안 검토 단계

의 논의인지에 따라 강한 차이를 보이는데, Mintrom&Norman(2009)은 관련 연구

(Mintrom 1997; 2000) 결과를 통해, 상황적 변수가 법적 변화가 일어나는 조건이라면 정

책혁신가의 역할은 변화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제 국내 ACF 관

련 선행연구 중 국회 법안과 관련된 정책사례를 분석한 내용에서 따르면, <표 4>에서 정리

되어 있듯이 정책중개자들이 대부분 정책결정관계자들이다. 그들의 역할은 주로 합의안 도

출과 최종안 작성 등과 같이 법안 발의 및 수정안 마련이었고, 정책변동에 최종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주요한 기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역할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수적인적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혁신가적 기능보다는 중개의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례에서는 대통령 또는 

정부가 정책혁신가로서 정책의 최초 대안발의부터 최종안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도 있다(김순양 2010,; 박용성･최정우 2011; 이재무 2016; 채성준 201622)).

21) ACF를 활용한 많은 국내 연구에서 한국에서는 정부기관 및 관료들이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진석 2003; 김순양 2009)

22) 테러방지법 사례를 정책흐름모형으로 분석한 채성준(2016)의 연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그리고 야당이 정
책혁신가로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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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책분석 사례
(관련 법률안)

정책중개자 역할

김순양
(2010)

약사법개정안
§ 보건복지부, 여당 
§ 시민대책위원회 
§ 의약분업실행위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의약분업안 마
련

§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
§ 대안들을 수렴해 최종안 마련

김영종
(20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보호법 
개정안

§ 노사정 위원회,
§ 노사정6자회의
  (한국노총/경총/노동부)

§ 합의안 도출

박용성
･김대규
(2010)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안)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 노동부

§ 법제정 발의법안의 단일안 형성
§ 중립유치 및 소극적 경향이나, 의견수

렴에는 적극적이고 전문성이 높음

박용성
･최정우
(2011)

세종시 정책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세종시 수정안)

§ 야당대표
§ 최초 대안 위헌 후 적극적인 후속조치
§ 합의안 도출

이동규외
(2013)

셧다운제 도입
(청소년법 일부개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 법제사법위원회
§ 국무총리실

§ 법안발의 및 갈등 조정

김영종
(2014)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 여야정당간사
§ 한국노총연석회의
§ 여야 3당 원내대표

§ 간사들의 낮은 전문성으로 협의 실패
§ 회의를 통해 절충안 제시
§ 상임위원장의 거부권으로 폐기

윤권수
･양성관
(2015)

서울대학교 법인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주호 교육부장관
§ 서울대학교 총장

§ 적극적인 의견 수렴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및 통과

이재무
(2016)

노동개혁 정책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

§ 찬반양측협의체로서 절충안 마련
§ 찬반 양측의 비난 및 실효성 논란 야

기

<표 4> 국내 선행연구에 따른 법안 관련 정책사례의 정책중개자 

3) 의원입법 법안발의 네트워크 연구

정책변동에 있어서 가장 제도적 기틀이 되는 법의 변동은 입법기관인 국회와 법률안 발

의권이 주어진 정부에게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결정관련자들이 법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행위자로 분류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정부발의안과 달리, 국회의 의

원발의는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10명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발의가능하기 때문에 대표

발의 또는 공동발의 형태를 지닌다. 즉 의원발의 법안은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의 집합체

이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의원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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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Analysis; SNA)을 진행하기에 용이하다. 

공동발의안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은 16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염유식(2007)23)의 연구

를 시작으로, 어떤 의원들이 중심에 있고 그들의 역할과 공동발의 또는 가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17대 국회를 대상으로는, 연결망분석과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한 친분네트워크 분석(장덕진 2011), 중개자 유지 매커니즘 분석(염유식 2009), 보건

복지위원회 공동발의안 자료를 토대로 ERGM을 이용한 연결망 매커님즘에 대한 연구(이

병규･염유식 2009), 연결망 분석과 함께 이원 고정효과 패널 모형으로 통계분석을 진행한 

중개자 위치 점유에 관한 연구(이병규･염유식 2012), 17대 공동발의안 전체를 대상으로 의

원간의 협업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지연외 2014) 등이 있다. 18대 국회에 대해서는 문화체

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세부적 분석

(이현우 2011), 5대 사회보험 입법발의안을 통해 한국 복지정치 양상 분석(민기채･김영미 

2012), ERGM를 활용한 성폭력방지법안의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구조와 존속 연구(서인석

외 2014) 등이 있다. 19대 국회의 공동발의안은 주로 이전 국회의 법안들과 함께 장기간의 

분석기간을 바탕으로 연구되었는데, 이지연외(2014)는 18대와 19대 공동발의안을 토대로 

이원모드 네트워크 프로젝션을 활용해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관계, 위원회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박상운(2015)은 17대부터 19대까지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동발의안

을 중심으로 법안가결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공동발의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분석기법으로 연구된 논문들이 계속해서 발전

되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연구

는 없다. 사회연결망분석이 적용된 체육법안(김경식･장미란 2014), 성폭력방지법안(서인

석외 2014), 규제법률안(김성준･하선권 2015) 외에도, 교육 법률안(강석봉･주철안 2008), 

다문화가족 관련 법안(정희옥외 2016) 등은 법안발의 요인이 분석되었다. 반면 동물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19대 동물보호 입법동향을 살펴본 하승수(2016)와 동물원법안 발의

에 참여한 의원들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강성구(2016) 연구 말고는 전무

하다. 동물보호 관련 법안을 다룬 유일한 두 개의 연구에서 조차도 후속연구로의 발전에 한

계가 있는데, 하승수(2016)의 연구에서는 동물보호 관련 발의법안들이 담고 있는 주요 내

용들을 소개하고 국내 동물보호운동의 과제를 주관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어 학문적 의의

가 부족하다. 강성구(2016)의 연구는 동물원법 발의 관련 속기록들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23)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가결을 분석단위로, 공동발의자들의 중개역할이 법안가결에 긍정적인 미치는 영향을 밝
히면서 가결을 위한 중개자의 역할과 공동발의자와의 같은 당 소속여부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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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절차모형과 Kingdon 모형을 통해 분류하고, 각 이론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점검하였는

데 이 또한 주관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동물보호 관련 입법과정에 대한 정

책적 함의를 도출하기엔 무리가 있다.

4) 본 연구의 차별성

지금까지 세 가지 범주에 따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연구주제와 연

구방법론적 측면이 제한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 한계점에 대해 다

양화 차원으로 접근하여 관련 정책분야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동물보호정책 선

행연구와 의원입법 법안발의 네트워크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연구주제 및 연구범위의 한계에 

있어서, 본 연구는 정치행정학 차원에서 동물보호 관련 입법 네트워크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

여 법적논의에 머물렀던 논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문헌연구에 기반한 질적 분석 대신에 객관

적 자료를 근거로 한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연구방법론적 차원에서 다양화 시키고자한다. 

더불어, 정책중개자와 정책혁신가에 대한 선행연구 중 최근 국외연구논문에 따라 동물 

보호 관련 입법 네트워크에서 중개자와 혁신가를 구분하여 분석해봄으로써, 최근 국내외 

연구경향에 수렴하고, 탐색적 연구이지만 사회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계적인 

연구로서 학문적 의의를 함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과정에서의 핵심인물들을 밝혀냄으

로서 새로운 정책분야에 대한 연구 자원 확보에 기여하고,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동물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행정학 분야에서 생소한 주제인 동물보호에 

대해, 최근 국가차원에서의 정치적 관심과 정책의지가 집중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동물보

호 관련 입법 네트워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Ⅲ. 연구분석틀 및 조사 설계

1. 분석대상 및 분석 기간

1) 동물보호 관련 발의법안

국내 현행법상 동물보호 관련 법제는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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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법제들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일정

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되었던 동물

보호 관련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동물보호 관련 법제들을 재분류 할 

수 있었다(<표 2>참고). 각 기준별로 속해있는 동물보호 관련 법제 중, 본 연구는 동물보호 

관련 입법네트워크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와 직결되어 있는 두 

개의 법제,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관련 입법 발의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 

kr/bill)에서 국회별로 의안들을 조회하였다. 조회 결과, 13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이 1991

년 처음 제정된 이후에 14대와 15대 국회에서 동물보호 관련 법안이 0건으로 정치적 관심

이 전무했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발의된 1건의 실험동물법안이 임기만료폐기되고 난 

후, 17대 국회부터 동물보호 관련 법안이 꾸준하게 발의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의안정

보시스템에서 검색되는 동물보호법 그리고 실험동물 관련 의안은, 국회별로 17대 12건, 18

대 21건, 19대 41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발의건수 현황은 동물보호에 대한 정치적･사

회적 관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데 17대 국회에서부터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적 차

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첫 번

째 전면개정을 계기로, 18대 국회에서 두 번째 전면개정을 거쳐 19대 국회의 전면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대에서는 전면개정안 가결에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는 17대, 18대 국회를 동물보호 관련 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로 

보고, 입법 발의 네트워크 분석기간으로 선정하였다.

국회
(총 발의수)

의안명 발의건수 의결결과

17대
(12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9

원안가결 1건(위원장발의 대안)
┖대안반영폐기 6건
  (공동발의 5건, 정부발의 1건)
임기만료폐기 2건(모두 공동발의)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3
원안가결 1건(위원장발의 대안)
┖대안반영폐기 2건(모두 공동발의)

18대
(2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18

원안가결 1(위원장발의 대안)
┖대안반영폐기 11건
 (공동발의10건, 정부발의 1건)
임기만료폐기 6건(모두 공동발의)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3
임기만료폐기 3건
(공동발의 1건, 정부발의 1건)

자료: 국회 의안정부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

<표 5> 17대, 18대 국회의 동물보호 관련 법안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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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17대, 18대, 19대 국회별 공동발의안

수집된 법안의 발의자는 의원(공동발의 또는 대표발의), 정부, 위원장(대안발의) 등으로 

다양한데, <표 5>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동물보호 관련 법안들은 주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공동발의 형태를 보인다. 17대에서는 12건 중 9건의 공동발의가 있었

고, 18대에서는 21건 중 18건이 공동발의 법안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7건의 발의법안에 대해서는 <표 6>에서 국회별로 정리되어 있는

데, 발의법안 수는 증가하였지만 의결결과를 보면 임기만료폐기 비율은 증가하고 가결 비

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행위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분석

하기 위해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기만료폐기된 법안들까지 모두 분석대상으로 포함시켰

다. 해당 발의 법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17대 총 91명, 18대 총 139명으로 늘어났다.

국회
(총 발의수)

의안명
공동발의 

건수
의결결과 발의자수(명)

17대
(9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7
대안반영폐기 5건

91명임기만료폐기 2건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 대안반영폐기 2건

18대
(18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16
대안반영폐기 10건

139명임기만료폐기 6건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 임기만료폐기 2건

자료: 국회 의안정부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

<표 6> 17대, 18대 국회 동물보호 관련 법안 공동발의 현황 

2. 분석틀

1) 법안 공동발의 연결망 중심성 분석과 중개자 분석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목적은 궁극

적으로 발의라는 집단적 행위가 실현되기 까지 누구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으며, 핵심

역할하는 것은 누구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즉 네트워크의 행위자 중심 분석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주로 쓰이는 분석방법은 중심성

(centrality) 분석과 중개자(brokerage) 분석이다.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에서 누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연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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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으로 나뉜다.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한 액터

(actor)가 다른 액터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며 그 행위자의 활동성을 

보여준다.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다른 액터들과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측정

할 수 있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다른 액터들과의 접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말해준다.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다른 액터들을 중개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매개하

는 액터들은 정보교환이나 자원흐름에 대한 통제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액터들이 의존

하는 위치에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중심성 개념이 확장된 위세 중심성(eigenvector)은 한 액터와 연결된 액터

의 중심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연결정도가 높은 액터와 연결된 어떤 액터는 

위세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다. 위세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타인의 지위나 인기도를 활용

해 자신의 중심성을 높이는 위치에 놓여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중개자의 유형

조정자 컨설턴트 대표자 문지기 연락자

출처: Gloud & Fernandez(1989), 이병규(2009) 수정 재구성

반면 중개자 분석은, 중심성 분석과 달리, 다른 두 개의 액터들을 중개하는 액터를 찾아

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분석은 중개하는 역할에 따라 5개의 유형의 중개자로 나뉘

는데, 중개 대상인 타 액터들을 기준으로 그룹내 중개와 그룹간 중개로 구분할 수 있다 

(Gould and Fernandez 1989). 

그룹 내 중개 차원에서는, 중개자도 타 액터들과 동일한 그룹내에 속해있는 조정자

(coordinator), 중개 대상들만 동일한 그룹인 상태이고 외부에서 그들을 연계하는 컨설턴

트(consultant)가 있다24). 그룹간 중개 차원에서는 상황별로 구분되는데, 중개자와 동일한 

그룹의 액터가 다른 그룹의 액터와 연결되어야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표자

24) 이수상(2012)은 이를 상담자(Consultant)로, 이병규(2009)는 순회자(Itinerant), 염유식은 순회중개자(itinerant broker)로 
표현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컨설턴트 역시 본연의 의미를 가지므로 원어를 그대로 사용 컨설턴트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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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25) 역할, 다른 그룹의 액터가 중개자가 속해있는 그룹의 또 다른 액터와 연

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문지기(gatekeeper) 역할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개자 포

함 모든 액터들이 다른 그룹에 속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락자(liaison)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연락자에게는 중립성이 요구된다(염유식 2007, 이병규2009)

2) 중심성과 중개자 상관관계 분석

중심성 분석과 중개자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영향력 있는 의원들은 공동발의를 이끈 핵

심인물들이 된다. 이론적으로 정책변동과정에서 핵심 행위자들이 정책혁신가와 정책중개

자로 설명되듯,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밝혀진 중요 액터들은 이러한 이론적 개념을 바탕

으로 재해석 될 수 있다. 중심성은 협상을 이끌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목의 대상을 

나타내는 값이라는 점에서(곽기영 2014) 정책혁신가적 특성을 함의한다.26) 5가지 유형의 

중개역할값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드러나듯 중개자를 탐색하는데에 많이 활용된다. 높은 

중개성을 가진 의원들은 정책중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가와 중개자 모두 

관련 활동가들을 연결하고 관계를 맺는 공통적 특성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여 관찰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심성과 중개역할, 두 종류의 결과값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여 어떤 유형의 상관관계에 정책혁신가가 속해있고, 중개자는 어떠한 상관관

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분석하여 구분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동물보호 관련 입법 발의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의 액터와 중개자 위

치의 액터를 추출한 후, 액터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공동발의를 이끈 정책혁신가와 정

책중개자를 각각 선정하여 실제 입법 발의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은 

누구이고 핵심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5) 이병규(2009) 염유식(2007) 이수상(201은 Representative를 대리자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타그룹과의 의
견과 정보전달시 권한이 없는 단순 정보전달이 아니므로 대표자란 표현을 여기서는 사용하고자 한다.

26) 특히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고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며 자율성을 지닌 액터를 밝혀내는 연결중심성은 정책혁신가에게 
요구되는 자질(Mintrom 2009)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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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석 모형

<그림 2>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중심성 분석과 중개자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

을 통한 비교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단, 중개자분석의 경우 보통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용이한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비방향이기 때문에 문지기와 대리인은 같은 

유형이라 볼 수 있다. 

3)분석방법

사회연결망분석을 위해 먼저 각 발의안 별로 참여한 의원은 1,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0으

로 코딩하여 17대 9건의 발의안과 91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2-mode 메트릭스와 18대 18

건의 발의안과 139명의 2-mode 메트릭스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각 

의원별 속성변수로는 소속정당(총선당시 소속정당을 기준으로 함), 선출유형(지역구 또는 

비례), 당선횟수, 소속 상임위를 선정하였다.27) 코딩된 속성 중 정당과 상임위별 빈도분석

27) [17대 속성 코딩]
･정당: 한나라당(=1), 열린우리당(=2), 민주노동당(=3), 민주당(=4) 
･선출유형: 지역구(=1), 비례(=2)  ･당선횟수: 선(=1), 2선(=2), 3선(=3), 4선 이상(=4) 
･상임위: 법제사법(=1), 정무(=2), 재정경제(=3), 통일외교통상(=4), 국방(=5),행정자치(=6), 교육(=7), 과학기술정보통신
(=8), 문화관광(=9), 농림해양수산(=10), 산업자원(=11), 보건복지(=12), 환경노동(=13), 건설교통(=14), 정보(=15), 여
성(=16)
[18대 속성 코딩] 
･정당: 한나라당(=1), 민주노동당(=2), 민주당(=3), 자유선진당(=4), 창조한국당(=5), 친박연대(=6), 무소속(=7) 
･선출유형: 지역구(=1), 비례(=2) / ･당선횟수: 선(=1), 2선(=2), 3선(=3), 4선 이상(=4) 
･상임위: 법제사법(=1), 정무(=2), 기획재정(=3), 외교통상통일(=4), 국방(=5), 행정안전(=6), 교육과학기술(=7), 문화체
육관광방송통신(=8), 농림수산식품(=9), 지식경제(=10), 보건복지(=11), 환경노동=12), 국토해양(=13), 정보(=14),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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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각 국회마다 동물보호 관련 입법 발의의 일반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소속 상임위 

기준의 빈도분석의 경우, 의원별로 상반기와 하반기 상임위가 변동하기 때문에28), 발의안

들을 제안일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다수의 위원회에 소

속이 되어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와 국회운영위는 제외하였고, 간사로 있는 위원회를 우선

시하여 하나의 상임위를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UCINET 6 프로그램을 통해 국회별로 코딩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중심

성 분석과 중개자 분석을 진행하였고, 중개자 분석은 정당 속성을 적용시켜 진행하였다.

그리고 STAT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7대의 중심성 값과 중개자 값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고, 18대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결과값을 기반으로 국회별 중심성 상위

10인과 중개자 상위 10인을 선정해, 동물보호 관련 의원법안발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

을 비교분석하였고, 상관관계 분석값을 바탕으로 상위의원으로 선정된 핵심 의원들 중 유

의미한 의원들을 추출해내어 동물보호 관련 입법의 정책혁신가과 정책중개자를 밝히는 탐

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국회별 동물보호 관련 법안 발의 네트워크

17대와 18대 국회의 동물보호 관련 법안발의 네트워크는 <그림 3>에서 그려진 것처럼, 

규모와 분포에서 차이가 난다. 각 노드(node)는 의원들을 나타내며, 선(tie)은 노드 간의 연

결을 나타내는데, 17대와 18대는 발의건수에서 2배의 차이가 나고, 참여의원수도 50명 정

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8대의 노드수와 연결선들이 17대 보다 많이 나타나 있다. 따라

서 17대가 18대에 비해 응집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분포모양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17대 

네트워크는 명확하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사이를 단 두 개의 노드가 연

결시키고 있다. 18대 네트워크는 분포모양에 있어서 17대보다는 고르게 되어 있지만 연결

선들을 보면 18대 또한 좌측과 우측으로 짧고 굵게 밀집되어 있다.

가족(=15)
28) ｢국회법｣제40조애 따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임기동안 상반기 상임위와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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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9)

18대 국회30)

<그림 3> 17대, 18대 동물보호 관련 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 

정당별 색깔을 적용한 노드들을 보면, 17대에서는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크게 세 개의 

무리로 나누어져 있다. 파란색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오른쪽에서 큰 규모의 무리로 모여있

고, 왼쪽으로는 노란색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작은 규모로 밀집되어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 무리 사이에 중앙에서 다른 색깔의 노드들과 근접해 있는 또다른 노란색 노드 무리가 

있다. 18대 또한 파란색의 한나라당이 오른쪽에 밀집되어 있고, 초록색 민주당 의원들이 왼

29) 정당: 한나라당(=파란색), 열린우리당(=노란색), 민주노동당(=주황색), 민주당(=초록색) 
30) 정당: 한나라당(=파란색), 민주노동당(=주황색), 민주당(=초록색), 자유선진당(=남색), 창조한국당(=분홍색), 친박연대(=

군청색), 무소속(=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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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모여있으면서 민주당 의원 사이에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 또한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정당별로 동물보호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정리한 <그림 4>에 따르면, 

17대는 한나라당이 정당 정원 총121명 중 53명으로 약42% 참여율을, 그리고 열린우리당

이 정당 총원 152명 중 34명으로 21%의 참여율을 보이면서 두 개의 정당 위주로 법안이 

발의되었다. 17대의 공동발의의원 총 91명 중 87명(95.6%)이 모두 한나라당 또는 열린우

리당 소속인 것이다. 18대에서도 동물보호 법안발의 참여의원 총 139명 중 105명(75.5%)

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정당별 총원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한나라당은 42%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민주당은 이전 국회와는 달리 51%의 비율로 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물보호 법안에 참여하였다. 17대와 다른 점은 18대에서는 다양한 정당 

소속의원들이 법안발의에 참여하고 있는 점인데, 무소속을 포함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당에서 최소 30%, 최대 67%의 참여율로 동물보호 법안발의에 참여하였다.

17대 국회 18대 국회

<그림 4> 17대, 18대 정당별 동물보호 관련 법안 공동발의 참여도
(단위: 명)

소속 상임위를 기준으로 동물보호 법안발의에 참여한 현황을 보면, <그림 5>의 그래프에

서 보여지듯이 상반기와 하반기 별로 상임위들의 참여 비율이 달라지고 있다. 먼저 17대에서

는 총 9건을 상･하반기로 구분해보면, 상반기에 발의된 법안 4개, 참여의원 60명 그리고 하

반기에 발의된 법안 5개, 참여의원 54명으로 구분된다. 18대는 총 18건 중 상반기에는 5건의 

발의안 및 참여의원 55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13건의 발의안 및 113명의 참여의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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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18대 국회

<그림 5> 17대, 18대 상임위별 동물보호 관련 법안 공동발의 참여도
(단위: 횟수) 

각 의원별로 상･하반기에 각각 소속되었던 상임위 정보를 토대로 상임위별 참여분포를 

보면, 17대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상반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10회)을 보이고 있으나 상

하반기 모든 기간에서 높은 발의 비율을 보인 위원회는 국방위원회(7회, 8회)이다. 18대에

서는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순으로 가장 발의횟수가 많았

다.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상하반기 모두 동물보호 관련 법안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하반기에서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수준만큼 참여횟수가 더 늘어났

다. 18대에서 동물보호 관련 정책 소관 위원회가 동물보호 관련 입법 발의에서 전문성을 보

여주고 있는 것으로 17대에 비해 18대에서 상임위 구성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의원들의 상임위 이동률이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상준 2012)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17대에서 높은 발의비율을 보였던 국방위원회는 18대에서 거의 참여하지 않는 수

준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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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별 동물 관련 법안 발의 중심성 분석

중
심
성

순
위

17대 국회 18대 국회

연결중심성
(nDegree)

근접중심성
(nCloseness)

매개중심성
(nBetweenness)

위세중심성
(Eigenvec)

연결중심성
(nDegree)

근접중심성
(nCloseness)

매개중심성
(nBetweenness)

위세중심성
(Eigenvec)

1
배일도
(0.262)

(한/비/1/환)

안상수
(69.421)

(한/지/3/교,법)

김춘진
(31.219)
(열/지/1/복)

배일도
(0.307)

(한/비/1/환)

정해걸
(0.155)

(무/지/1/농)

정수성
(61.883)
(무/지/1/행)

정해걸
(10.364)
(무/지/1/농)

오제세
(0.189)

(민/지/2/기)

2
고조홍
(0.214)

(한/지/1/국)

엄호성
(67.2)

(한/지/2/재)

안상수
(15.498)

(한/지/3/교,법)

고조흥
(0.259)

(한/지/1/국)

김소남
(0.133)

(한/비/1/행,여)

이낙연
(58.974)

(민/지/3/농,보)

이명수
(7.331)

(자/지/1/행)

정해걸
(0.188)

(무/지/1/농)

3
이해봉
(0.214)

(한/지/3/과,통)

이해봉
(67.2)

(한/지/3/과,통)

엄호성
(12.462)
(한/지/2/재)

이경재
(0.209)

(한/지/3/환)

오제세
(0.13)

(민/지/2/기)

김영록
(58.723)
(무/지/1/농)

김영록
(6.256)

(무/지/1/농)

김영록
(0.18)

(무/지/1/농)

4
안상수
(0.202)

(한/지/3/교,법)

배일도
(63.158)
(한/비/1/환)

이해봉
(12.118)

(한/지/3/과,통)

이성구
(0.209)

(한/비/1/국)

이명수
(0.111)

(자/지/1/행)

추미애
(57.983)

(민/지/3/환,보)

김성수
(5.938)

(한/지/1/농)

김영진
(0.179)

(민/지/5/교)

5
엄호성
(0.19)

(한/지/2/재)

고조흥
(60.87)

(한/지/1/국)

배일도
(6.678)

(한/비/1/환)

황진하
(0.209)

(한/비/1/국)

김영진
(0.106)

(민/지/5/교)

김성수
(57.5)

(한/지/1/농)

김소남
(5.286)

(한/비/1/행,여)

유선호
(0.175)

(민/지/3/법)

6
박재완
(0.171)

(한/비/1/산,복)

정병국
(59.155)
(한/지/2/문)

고조흥
(5.001)

(한/지/1/국)

김명주
(0.203)

(한/지/2/농)

유선호
(0.106)

(민/지/3/법)

유선호
(57.025)
(민/지/3/법)

이한성
(5.008)

(한/지/1/법,해)

이찬열
(0.175)

(민/지/1/환)

7
이인기
(0.163)

(한/지/2/행,건)

김태년
(59.155)
(열/지/1/산)

정병국
(4.437)

(한/지/2/문)

김희정
(0.203)

(한/지/1/과)

김성수
(0.101)

(한/지/1/농)

김우남
(56.79)

(민/지/2/농)

한선교
(4.9)

(무/지/2/문)

김성곤
(0.158)

(민/지/3/해,기)

8
이경재
(0.155)

(한/지/3/환)

김춘진
(57.931)
(열/지/1/복)

박재완
(3.196)

(한/비/1/산,복)

박재완
(0.201)

(한/비/1/산,복)

김영록
(0.101)

(무/지/1/농)

여상규
(55.422)
(한/지/1/농)

오제세
(4.442)

(민/지/2/기)

김충조
(0.157)

(민/비/5/행)

9
이성구
(0.155)

(한/비/1/국)

박재완
(56.757)

(한/비/1/산,복)

김태년
(3.025)

(열/지/1/산)

엄호성
(0.199)

(한/지/2/재)

한선교
(0.101)

(무/지/2/문)

김영진
(55.2)

(민/지/5/교)

김용구
(3.973)

(자/비/1/지,기)

최인기
(0.157)

(민/지/2/행,농)

10
황진하
(0.155)

(한/비/1/국)

이인기
(56.376)

(한/지/2/행,건)

이인기
(2.937)

(한/지/2/행,건)

안상수
(0.198)

(한/지/3/교,법)

김성곤
(0.099)

(민/지/3/해,기)

김소남
(한/비/1/행,여)

/송훈석
(무/지/3/문,농)

(54.98)

김충조
(민/비/5/행)
/최인기

(민/지/2/행,농)

(3.205)

김소남
(0.152)

(한/비/1/행,여)

*[17대 속성] 정당: 한나라당(=한), 열린우리당(=열), 민주노동당(=노), 민주당(=민) / 선출유형: 지역구(=지), 비례(=비) / 당선횟수: 선(=1), 
2선(=2), 3선(=3), 4선 이상(=4) / 상임위: 법제사법(=법), 정무(=무), 재정경제(=재), 통일외교통상(=통), 국방(=국),행정자치(=행), 교육
(=교),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문화관광(=문), 농림해양수산(=농), 산업자원(=산), 보건복지(=복), 환경노동(=환), 건설교통(=건), 정보(=
정), 여성(=여)
*[18대 속성] 정당: 한나라당(=한), 민주노동당(=노), 민주당(=민), 자유선진당(=자), 창조한국당(=창), 친박연대(=친), 무소속(=무) / 선출유
형: 지역구(=지), 비례(=비) / 당선횟수: 선(=1), 2선(=2), 3선(=3), 4선 이상(=4) / 상임위: 법제사법(=법), 정무(=무), 기획재정(=재), 외교
통상통일(=외), 국방(=국),행정안전(=행), 교육과학기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문), 농림수산식품(=농), 지식경제(=지), 보건복지(=
보), 환경노동=환), 국토해양(=해), 정보(=정), 여성가족(=여)

<표 7> 17대, 18대 중심성지수별 상위 10인 목록 
(표준화 값)

(정당/선출유형/당선횟수/상임위)*

국회별 중심성 분석 결과에 따라, <표 7>은 각 항목별 상위10인을 추출하여 17대와 18대

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17대와 18대 국회의 법안발의 네트워크는 앞서 빈도분석으로 

살펴보았듯이 규모와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중심성 분석값에 따른 순위 선정에 있어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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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값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중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있

는 표준화 값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속한 액터들을 비교할 수 있다.

먼저 전반적으로 각 국회별 상위 10인을 속성에 따라 살펴보면, 17대에서는 총 15인이 

중심성 상위10위에 속해있으며, 정당별로 한나라당 13명 열린우리당 2명, 선출유형별로 비

례의원 4명, 지역구의원 11명, 당선횟수로는 초선 8명, 2선 4명, 3선이 3명이다. 18대는 총 

21인이 중심성 상위10인으로 선정되었고, 정당별로 한나라당 5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및 

자유선진당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출유형별로는 비례 3명, 지역구 18명, 당선횟수로

는 초선 10명, 2선 4명, 3선 5명, 4선 이상 2명이다. 결국, 17대와 18대 모두 당시 지역구 야

당 의원들이, 그리고 초선의원들이 높은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네 가지 중심성 값을 기준별로 보면, 먼저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에

서는 약 2배의 차이로 18대에서 의원별 중심성 표준화 값이 작다. 매개 중심성의 경우엔, 

17대에서는 일부 최상위 의원들만 주로 중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심지어 1위에 

위치해 있는 김춘진 의원이 독점적으로 매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대에서

는 상위에 선정된 10인의 의원 모두 고른 매개중심성 값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자면, 17대

에서는 같은 정당끼리의 의원공동발의 경향이 있었고, 극소수의 매개자에 의해 정당간 연

계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18대에서는 4가지 중심성 값들이 모두 의원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17대에 비해 의원들이 본인의 소속 정당보다는 다

른 소속 의원들과의 공동발의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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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별 동물 관련 법안 발의 중개자 분석

<표 8>은 중개자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화 값을 활용했던 중심성과 달리 비표

준화가 된 결과값을 기준으로 상위 10인을 선정하였다. 중심성 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네크

워크 규모를 고려해 표준화 값으로 일반화 시킨 결과를 사용하였지만, 중개자 분석에서 계

산되는 표준화값은 무작위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댓값을 고려한 유의미한 값들로 

중
개
자

순
위

17대 국회 18대 국회

조정자
(Coordinate)

문지기
(Gatekeeper)

대표자
(Represent)

컨설턴트
(Consultant)

연락자
(Liaison)

조정자
(Coordinate)

문지기
(Gatekeeper)

대표자
(Represent)

컨설턴트
(Consultant)

연락자
(Liaison)

1
배일도
(1170)

(한/비/1/환)

안상수
(399)

(한/지/3/교,법)

김성곤
(140)

(열/지/2/국)

김성곤
(42)

(열/지/2/국)

김소남
(346)

(한/비/1/행,여)

김소남
(370)

(한/비/1/행,여)

정수성
(836)

(무/지/1/행)

정수성
(898)

(무/지/1/행)

2
고조흥
(1026)

(한/지/1/국)

이해봉
(361)

(한/지/3/과,통)

이해봉
(134)

(한/지/3/과,통)

이해봉
(40)

(한/지/3/과,통)

김성수
(220)

(한/지/1/농)

여상규
(314)

(한/지/1/농)

김영록
(368)

(무/지/1/농)

김영록
(580)

(무/지/1/농)

3
안상수
(524)

(한/지/3/교,법)

엄호성
(355)

(한/지/2/재)

정병국
(78)

(한/지/2/문)

정병국
(32)

(한/지/2/문)

강석호
(202)

(한/지/1/농)

이낙연
(284)

(민/지/3/농,보)

추미애
(318)

(민/지/3/환,보)

김용구
(348)

(자/비/1/지,기)

4
김춘진
(338)

(열/지/1/복)

배일도
(165)

(한/비/1/환)

엄호성
(50)

(한/지/2/재)

박재완
(18)

(한/비/1/산,복)

여상규
(194)

(한/지/1/농)

김성수
(228)

(한/지/1/농)

여상규
(216)

(한/지/1/농)

이낙연
(328)

(민/지/3/농,보)

5
박재완
(322)

(한/비/1/산,복)

박재완
(136)

(한/비/1/산,복)

이계경
(18)

(민/비/5/행)

이인기
(18)

(한/지/2/행,건)

김영진
(146)

(민/지/5/교)

김영진
(206)

(민/지/5/교)

김충조
(180)

(민/비/5/행)

여상규
(284)

(한/지/1/농)

6
황진하
(302)

(한/비/1/국)

이인기
(128)

(한/지/2/행,건)

박재완
(18)

(민/지/1/법)

김태년
(16)

(열/지/1/산)

김충환
(142)

(한/지/2/외)

유기준
(178)

(한/지/2/농,외)

이춘석
(164)

(민/지/1/법)

김소남
(272)

(한/비/1/행,여)

7
김명주
(302)

(한/지/2/농)

김태년
(94)

(열/지/1/산)

이인기
(18)

(자/비/1/지,기)

김춘진
(10)

(열/지/1/복)

이낙연
(136)

(민/지/3/농,보)

추미애
(167)

(민/지/3/환,보)

김용구
(164)

(자/비/1/지,기)

강기갑
(248)

(노/지/2/농,해)

8
이경재
(302)

(한/지/3/환)

김춘진
(86)

(열/지/1/복)

김태년
(18)

(무/지/3/문,농)

이계경
(6)

(한/비/1/무)

안홍준
(120)

(한/지/2/보,해)

이종혁
(163)

(한/지/1/지)

송훈석
(146)

(무/지/3/문,농)

송훈석
(248)

(무/지/3/문,농)

9
이성구
(302)

(한/비/1/국)

정병국
(83)

(한/지/2/문)

배일도
(6)

(민/비/1/보)

배일도
(6)

(민/비/1/보)

최병국
(112)

(한/지/3/법,외)

유선호
(161)

(민/지/3/법)

전현희
(140)

(민/비/1/보)

추미애
(230)

(민/지/3/환,보)

10
김희정
(302)

(한/지/1/과)

박찬숙
(53)

(한/비/2/행,문)

안상수
(한/지/3/교,법)

/현애자
(노/비/1/복)

(6)

황우여
(6)

(한/지/3/교,행)

유기준
(110)

(한/지/2/농,외)

김성곤(민/지/3/해,기)/
김우남(민/지/2/농)

(149)

양승조
(136)

(민/지/2/보)

김혜성
(216)

(친/비/1/여,기)

*[17대 속성] 정당: 한나라당(=한), 열린우리당(=열), 민주노동당(=노), 민주당(=민) / 선출유형: 지역구(=지), 비례(=비) / 당선횟수: 선(=1), 
2선(=2), 3선(=3), 4선 이상(=4) / 상임위: 법제사법(=법), 정무(=무), 재정경제(=재), 통일외교통상(=통), 국방(=국),행정자치(=행), 교육
(=교),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문화관광(=문), 농림해양수산(=농), 산업자원(=산), 보건복지(=복), 환경노동(=환), 건설교통(=건), 정보(=
정), 여성(=여)
*[18대 속성] 정당: 한나라당(=한), 민주노동당(=노), 민주당(=민), 자유선진당(=자), 창조한국당(=창), 친박연대(=친), 무소속(=무) / 선출유
형: 지역구(=지), 비례(=비) / 당선횟수: 선(=1), 2선(=2), 3선(=3), 4선 이상(=4) / 상임위: 법제사법(=법), 정무(=무), 기획재정(=재), 외교
통상통일(=외), 국방(=국),행정안전(=행), 교육과학기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문), 농림수산식품(=농), 지식경제(=지), 보건복지(=
보), 환경노동=환), 국토해양(=해), 정보(=정), 여성가족(=여)

<표 8> 17대, 18대 중개자 지수별 상위 10인 목록 
(비표준화 값)

(정당/선출유형/당선횟수/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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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측값과의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곽기영 2014). 따라서 중개역할 값에서는 17대와 

18대에서 실제 관측된 비표준화값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설

명했듯이 분석대상이 비방향이기 때문에 문지기와 대리인의 값은 동일하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각 국회별 중개자 상위 10인을 속성에 따라 살펴보면, 17대에서는 총 20

인31)이 중개자 상위10위에 속해있으며, 정당별로 한나라당 16명, 열린우리당 3명, 민주노

동당 1명, 선출유형별로 비례의원 7명, 지역구의원 13명, 당선횟수로는 초선 11명, 2선 5

명, 3선이 4명으로 분석된다. 18대는 총 25인32)이 중개자 상위10인으로 선정되었고, 정당

별로 한나라당 9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 민주노동당 및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각 1

명씩 포함되어 있으며, 선출유형별로는 비례 5명, 지역구 20명, 당선횟수로는 초선 11명, 2

선 6명, 3선 6명, 4선 이상 2명으로 파악된다. 결국, 중개역할을 하는 의원들도 중심성이 높

은 의원들처럼 17대와 18대 모두 당시 지역구 야당 의원들이, 그리고 초선의원들이 중개역

할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 가지 중개역할 값을 기준별로 보면, 먼저 조정자 역할에서 17대는 배일도와 고조흥 

의원이 비표준화 값 천단위를 보여줌으로서 독점적으로 조정자 역할의 중개활동을 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18대에서는 1위를 차지한 김소남 의원 또한 17대의 측정값에 비하면 작은 

값이지만, 당시 타 의원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큰 차이로 가장 많이 조정자 역할을 하였다. 

문지기/대표자 중개역할 값에서는 17대와 18대 모두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는데, 네트쿼크 

규모를 고려했을 때 발의건수와 참여의원수가 많은 18대에서 17대에 비해 문지기/대표자 

역할의 중개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컨설턴트 중개역할에서는 17대와 18대 모두 특

정 의원이 해당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7대에서는 김성곤 의원과 이해봉 의원이 

해당되며 18대에서는 정수성 의원이 확연한 차이로 1위에 선정되었다. 연락자 역할에서도 

각각 동일한 의원들이 최상위권에 있는데, 대신 18대에서는 그 관측값이 17대와 비교하면 

약 20배가 넘게 차이나기 때문에 타 그룹 소속 의원들과의 연계 및 공동발의에 크게 집중되

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1) 중심성 결과값에 따라 상위에 위치했던 15인의 의원이 중개자 분석결과에서도 모두 상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박찬숙, 
이계경, 김성곤, 현애자, 황우여 의원이 추가적으로 중개자 순위 상위에 등장했다.  

32) 높은 중심성을 지닌 21인 의원 중 정해걸, 오제세, 한선교, 이명수, 이한성, 최인기, 이찬열 의원은 중개자 상위 10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개자 분석결과값에 따라 강석호, 김충환, 안홍준, 최병국, 유기준, 이춘석, 전현희, 양승조, 강기
갑, 김혜성 의원이 새롭게 상위 순위에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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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별 동물 관련 법안 발의 네트워크 상관관계 분석

17대와 18대를 각각 중심성 분석과 중개자 분석을 통해, 각 기준별 상위 10인의 의원을 

선정해서 국회간 비교를 진행했다. 각 결과값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심성이 

높은 의원과 중개역할 값이 높은 의원 명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심적인 인물과 중개역할의 인물 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

해, 중심성 분석 결과값과 중개자 분석 결과값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값들은 표준화된 값이 아닌 비표준화된 값들을 사용하여 실제 관측값을 기반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이, 근접 중심성과 중개자 값은 모두 음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수순 0.05에서 17대의 근접중심성과 연락자, 위세 중심성과 컨선턴

트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표는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정책 혁신가와 정책 중개자에 해당되는 핵심행위자를 탐색하는데에 주요한 지표가 된다.

기본적으로 정책중개자와 혁신가 모두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연결하는 중개역할을 

수행하므로 상관관계 값이 모두 양의 값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중개자 및 혁신가 탐색에 

있어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근접 중심성에 해당되는 값들은 모두 제외시켜야 한다. 이

러한 사항을 전제로, 정책중개자 탐색은 중개 위치를 설명하는 매개중심성이 모든 중개역

할과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매개중심성을 기준으로 각 중개역할 값의 

최상위 의원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정책혁신가 탐색에서는 중개역할과 음의 관계

에 있는 근접중심성과 정책중개자와의 관련성이 보다 더 높은 매개중심성을 제외시키고, 

연결정도 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각 중개역할 값의 최

중
심
성

중
개
자

17대 국회 18대 국회

연결중심성
(Degree)

근접중심성
(Closeness)

매개중심성
(Betweenness)

위세중심성
(Eigenvec)

연결중심성
(Degree)

근접중심성
(Closeness)

매개중심성
(Betweenness)

위세중심성
(Eigenvec)

조정자 0.8536*
(0.0000)

-0.5301*
(0.0000)

0.4875*
(0.0000)

0.6566*
(0.0000)

0.6711*
(0.0000)

-0.5429*
(0.0000)

0.5680*
(0.0000)

0.5580*
(0.0000)

문지기/
대표자

0.7704*
(0.0000)

-0.5782*
(0.0000)

0.6847*
(0.0000)

0.4768*
(0.0000)

0.8417*
(0.0000)

-0.6889*
(0.0000)

0.7757*
(0.0000)

0.7253*
(0.0000)

컨설턴트 0.3745*
(0.0004)

-0.3414*
(0.0014)

0.2994*
(0.0054)

0.2061
(0.0585)

0.7337*
(0.0000)

-0.6019*
(0.0000)

0.8506*
(0.0000)

0.6258*
(0.0585)

연락자 0.4164*
(0.0001)

-0.3788
(0.0004)

0.3629*
(0.0006)

0.2234*
(0.0398)

0.7831*
(0.0000)

-0.6234*
(0.0000)

0.8688*
(0.0000)

0.6720*
(0.0000)

*p<0.05

<표 9> 17대, 18대 중심성과 중개자 상관관계 



동물보호 정책과정에서 정책혁신가와 정책중개자 탐색적 연구   87

상위 의원들 중에서 찾을 수 있다.

중
심
성

중
개
자

17대 국회 18대 국회

연결중심성
(nDegree)

근접중심성
(nCloseness)

매개중심성
(nBetweenness)

위세중심성
(Eigenvec)

연결중심성
(nDegree)

근접중심성
(nCloseness)

매개중심성
(nBetweenness)

위세중심성
(Eigenvec)

조정자 배일도(1,1)
고조흥(2,2)

안상수(3,1)
배일도(1,4)

안상수(3,2)
김춘진(4,1)

배일도(1,1)
고조흥(2,2)

김소남(1,2)
김성수(2,7)

이낙연(7,2)
김성수(2,5)

김소남(1,5)
김성수(2,4)

김영진(4,5)
김소남(1,10)

문지기/
대표자

안상수(1,4)
이해봉(2,3)

안상수(1,1)
이해봉(2,2)

안상수(1,2)
엄호성(3,3)
이해봉(2,4)

배일도(4,1)
안상수(1,10)

김소남(1,2)
김영진(5,5)

이낙연(3,2)
김성수(4,5)

김소남(1,5)
김성수(4,4)

김영진(5,4)
김소남(1,10)

컨설
턴트

이해봉(2,3)
엄호성(4,5)

이해봉(2,3)
엄호성(4,2)

이해봉(2,4)
엄호성(4,3)

엄호성(4,9)배
일도(9,1) 김영록(2,8)

정수성(1,1)
김영록(2,3)
추미애(3,4)

김영록(2,3)
김충조(5,10)

김영록(2,3)
김충조(5,8)

연락자 이해봉(2,3)
박재완(4,6)

이해봉(2,3)
정병국(3,6)

이해봉(2,4)
김춘진(7,1)

박재완(4,8)
배일도(9,1)

김영록(2,8)
김소남(6,2)

정수성(1,1)
김영록(2,3)

김영록(2,3)
김소남(6,5)

김영록(2,3)
김소남(6,10)

*중개자 및 중심성 순위를 기준으로, 두 개의 순위 모두 상위에 속한 의원 2인 선정

<표 10> 17대, 18대 중심성과 중개자 상위권 
(중개자 순위, 중심성 순위)

<표 9>의 중심성 분석결과와 중개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표10>에서는 두 개의 분석

결과에서 얻은 순위가 모두 상위에 속한 의원 중 최상위 2인을 선정하여 상관관계 결과 틀

에 적용시킨 것이다. 음의 관계를 나타낸 근접중심성에 해당되는 칸과 상관관계 결과가 유

의미한 값이 아닌 칸은 어둡게 표시했다. 

매개중심성과 중개역할 간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의원 중, 주요 의원은 17대에서는 안상

수, 엄호성, 이해봉, 김춘진이라 할 수 있고, 18대에서는 김영록 의원이다. 특히 17대에서 

김춘진 의원은 17대 중심성 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높은 중심성 위치를 

독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사이에서 유일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매개 중심성 2위와의 2배 

이상의 차이값을 보였다. 이는 다른 의원들이 가장 의존하고 있는 인물로서 통제적인 위치

에서 중개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의원의 경우 총선당시 무소속이었으나 당선 후 

민주당으로 소속되었다. 1선 의원으로서 자율적으로 손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는 아니지만 법안발의에 있어서 중립적으로 타 의원들을 연계시키는데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 및 위세중심성 그리고 중개역할 간 상관관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의

원은 17대 배일도, 고조흥, 18대 김소남, 김영록 의원이 해당된다. 17대의 배일도 의원의 

경우 중심성 분석에 따르면, 유일하게 비례대표 출신이며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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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연결정도 중심성을 지닌 위치에 있으며 동시에 가장 높은 위세 중심성도 지니고 있다. 

이는 연결중심성이 높은 또다른 의원인 이해봉, 안상수 의원 등 동일 정당이자 3선이상의 

의원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으로 자신의 중심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18대 김소남 의원 

또한 비례대표 초선이었으나 높은 연결정도 중심성을 보였던 인물로 본인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위치했다. 

정리하자면, 17대에서 정책중개자는 김춘진을 비롯한 안상수, 이해봉 등이며, 정책혁신

가는 배일도, 고조흥 의원이다. 18대의 정책중개자는 김영록 의원, 정책혁신가는 김소남, 

김영록의원이다. 그리고 공통적인 특이사항은 17대와 18대 정책혁신가들은 모두 초선 의

원들이라는 점이며, 김영록을 제외한 혁신가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Ⅴ. 결 론

2016년 4.13 20대 총선에서부터 2017년 19대 대선을 거쳐 현재까지 최근에는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운동까지 일어났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파생적 인권차원에서 

동물권을 인정하자는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박찬운 2010). 이처럼 동물보호에 대해 발

전된 국민의식과 더불어 정부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이 

시기에 동물보호에 대한 입법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시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동물보호 이슈를 강화하고 정책결정 논의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의 공동

발의 기능이 핵심이 된다. 국회의 입법 공동발의안은 중요한 사회문제와 정책결정을 매개하

는 하나의 집단적 기관의 역할로서,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이자 원

천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물보호 관련 입법 공동발의안을 대상으로, 실제 국회에서는 

어떤 입법 네트워크 구조로, 누가 동물보호의 중심에 서있으며 어떤 역할로써 정책적 변화

를 일으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원법안발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주로 사용

되는 사회연결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동물보호 관련 법안에 참여한 의원들 간의 중심적 분

석과 중개자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정책혁신가와 정책중개자를 

추출해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혁신가의 위치와 중개자의 위치를 도출했다.

분석결과에서 설명되었듯이,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

발의에 앞장서고 있었고 특히 혁신가의 경우 모두 초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

리고 정책혁신가나 중개자로 확인된 의원들 중 한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한나라당 소



동물보호 정책과정에서 정책혁신가와 정책중개자 탐색적 연구   89

속이었지만 각자 소속 상임위는 달랐다. 국회별 특징으로 보면, 17대에서는 정당별로 법안

발의 네트워크를 보여주었다면 18대에서 정당 간의 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종합적으

로 보면, 동물보호 관련 법안 발의에 있어서 각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과 성향 또는 전문성 

보다는 사회문제에 대해 공유된 인식에 따라 공동발의가 이뤄지며 그 네트워크 또한 확장

되고 정책혁신가 역시 다핵화되고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중심성과 중개자의 상관관계분석

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혁신가는 정책의제를 선도하는 입법

발의를 가져와야 하므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중에 다양한 정당간의 연합을 

가져와야 하므로 각 정당의 문지기와 대표자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정책혁신가로

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새로운 정책영역일수록 초선

의원들이 발의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하려는 경향과 입법과정에 위세 중심성이 높은 사람에

게 더 연결되려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법･철학적 차원에 제한되어 다뤄진 동물보호정책을, 제도분석 논의범

위를 넘어서 실제 정치 현장에서 어떤 입법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해 정책중개자 및 혁신가에 

대한 개념을 접목시켜, 탐색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떠한 위치와 역할로 입법발의에 참

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핵심행위자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실천적 차원에서 동물보호･복지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시점의 동물보호정책 연구

로서의 시사점을 주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한계가 있다. 먼저, 사회연결망분석방법을 통해 

흔히 기본적으로 쓰이는 중심성 및 중개자 분석만을 실행하여 방법론적 차원에서 기본적 

분석에 제한되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탐색된 각 핵심 행위자들의 개인적 속

성이 관련분야 정책혁신가와 중개자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

다. 또한 정책 혁신가와 중개자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정교화된 연구설계를 통해 다양한 결

과 값을 도출하여 보다 더 의미있는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설계의 체계화가 필요하

다. 또한, 연구대상 및 기간에 있어서 19대 또한 동물보호 관련 법안 발의에 있어 주요한 시

기이기 때문에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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